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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perceptions on fixed night shift system and turnover intention of general 

hospital nurses and to explore a desirable application plan for a fixed night shift system. Methods: This study was 

a cross-sectional survey. Participants were 300 nurses working at one general hospital in GyeongGi-Do,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3 to 7, 2014,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SPSS/PC ver 20.0 

programs. Results: Of the participants 73.5% had thought about turnover because of night shifts and the pre-

conditions for desirable fixed night shift system were a payment plan differentiated according to work conditions and 

an adequate number of nursing staff. Economic and administrative supports like ‘raising extra-pay for night shift’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paid holidays’ were very important for a desirable fixed night shift system.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a desirable fixed night shift system to decrease nurses’ turnover 

intention is economic and administrative support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nurses. So nursing managers need 

to find a desirable fixed night shift system considering nurs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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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잠을 자는 생활방식이 가장 자

연스럽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다양화와 전문화, 경영의 효율

성을 강하게 추구하는 추세에 따라 야간근무나 종일근무와 같

이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다양해졌고 그래서 교대근무도 많아

지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의료기관은 교대근무를 도입한 가

장 대표적인 산업체 가운데 하나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들 중에서 24시간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아야 하는 간호

사에게 교대근무는 불가피한 현실이다[1].

교대근무는 환자에게는 의료인에 대한 접근성이나 편리함

을 증대시키고 의료기관에게는 의료서비스 자원과 시간을 효

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어 조직 효율성을 증대시키지만 

교대근무자에게는 일주기 리듬(circardian rhythm)의 불균

형으로 소화불량, 수면양상 변화, 피로감 증대와 같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불편감을 유발한다[2]. 그래서 의료기관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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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근무자인 간호사에게는 사적 혹은 공적 생활에 많은 어려움

을 초래하고[3], 그의 전반적인 건강이나 안녕[4], 삶의 질[3,4], 

직무만족 등을 떨어뜨리며[3-5] 피로와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6] 이직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9]. 간호사 중

에서도 특히, 기혼의 자녀를 둔 간호사들은 교대근무 때문에 

이직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우리나라 병원간호사회가 국내 197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

시한 이직률 조사에 의하면 2013년도 국내 간호사의 평균 이

직률은 16.9%로[11] 점차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앞으로 기회

가 된다면 이직하겠다는 잠재적 이직자까지 포함시킬 경우, 

응답자의 70~80%가 이직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12]. 이직은 개인 및 조직 차원의 다양한 변수와 기전

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직의도가 곧바로 이직으로 이

어진다고 할 수는 없으나[13] 이직의도가 이직을 잘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구하기도 수월하고 이직을 예방하게 만든다

는 점에서도 매우 유용하다[14,15]. 또, 이직의도가 높은 조직

원이 조직에 남아 있을 경우에는 조직을 개발하는 데에도 부

정적이므로[16] 조직 관리자들은 구성원의 이직의도를 매우 

주위 깊게 관리하여야 한다.

간호사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간호사

에게 교대근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고려되

고 있는 것이 바로 고정근무이다[6,10]. 고정근무란 근로자가 

하루의 일정한 시간대에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미국에

서는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8시간 혹은 12시간씩 일정한 시간

대에 고정으로 근무하고 있고[17] 일본에서도 간호사가 낮 시

간과 밤 시간에 고정으로 근무하는 근무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8,10]. 간호사의 교대근무 중에서도 밤번교대근무는 간호사

의 직무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2,6] 정신적, 신체적 피로도를 

증대시키고[18] 가정 및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7-9] 간호사들이 가장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근무로 보고되고 

있다[5,8-10]. 국내의 일부 의료기관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

식하여 밤번근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를 고용하려 하였으나 

고정으로 밤번근무를 하겠다는 희망자가 적어 실제로 이를 실

시하는 기관은 그리 많지 않다[19]. 2013년도 병원간호사회의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20] 조사에 참여한 195개의 병원 

중, 194개의 병원들이(99.5%) 간호사가 8시간씩 근무하는 3

교대근무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단, 1개의 병원만이 3교대 근

무, 상근근무 그리고 밤번고정근무를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관, 대부분이 간호사가 3교대

로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1].

선행연구들[3,10,22]에 의하면 밤번고정근무가 항상 간호

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

다. 간호사가 자신의 필요에 의한 동기로 선택한 밤번고정근

무는 근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지 않고[6,23] 직무 

스트레스를 높이지 않으며[22], 직무만족도[3,5,21]와 업무수

행결과도 교대근무자들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21,23]. 실제로, 국내 일 병원에서는 일반병동, 신생아

중환자실과 분만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채용단계에서부

터 오전과 오후 근무자로 고정시키고 밤번 근무자(오후 11시~

익일 오전 7시)는 별도로 채용하여 운영한 결과, 오전/오후 근

무자와 밤번고정근무자, 모두가 3교대근무자들에 비하면 직

무만족, 조직몰입, 보수 및 승진에 대한 만족, 조직일치감, 자

율성과 전문적인 지위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4].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21] 밤번고정근무제도를 시행하

면서 밤번고정근무자들에게 한 달에 최소한 16일 이상 근무하

게 하고 4일의 유급휴가를 더 제공한 결과, 이들이 교대근무자

들에 비해 직무만족도는 더 높고 간호업무수행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밤번고정근무자가 기존의 교대근

무자가 하던 밤번근무를 대신하면서 조직의 인력과 비용이 증

가되기는 하지만 교대근무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조직 

전체의 이직률을 낮추었으며[21], 밤번고정근무자들의 이직

의도가 교대근무자들의 이직의도보다 낮다는 보고도 있다

[25].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간호사의 건강이나 삶의 질,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의도는 낮추기 위해 간호사가 원하는 

근무형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조직차원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의 건강과 삶의 질, 직무만족도는 증

진시키고 이직의도는 낮출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간호사 근

무제도를 마련하고자 밤번고정근무제도에 대한 종합병원 간

호사들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밤번고정근무제

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제조

건들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 하에 실시

된 본 연구결과는 의료기관이나 간호조직이 간호사가 원하는 

바람직한 밤번고정근무제도를 마련하고 정착시키는데 필요

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 대학교 부속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

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현재 근무형태와 밤번근무제도의 전

제조건 및 이에 따른 이직의도를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간호

사 밤번고정근무제도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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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행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들의 밤번고정근무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밤번고정근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전제조건들을 확인한다.

 밤번근무조건과 관련하여 대상자들의 이직의도를 확인

한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형태에 따른 밤번근무조

건과 관련된 이직의도에 대한 차이를 확인한다.

3. 용어정의

1) 교대근무

하루 24시간을 3교대로 나누어 근무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낮번은 6시 30분에서 15시까지, 초번은 

14시 30분에서 22시 30분까지, 밤번은 22시부터 다음 날 7시

까지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밤번고정근무제도

간호사의 3교대 근무 중, 낮번과 초번을 제외한 밤번 근무

만 하는 근무 형태를 의미한다[26].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근무형태와 밤

번고정근무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간호사를 위한 바람

직한 밤번고정근무제도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대한민국 경기도에 소재하는 일개 대학교 

부속 종합병원에 연구 당시 근무하고 있는 임상간호사 300명

이다. 

대상자 수는 관측변수를 대상으로 다변량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할 경우, 최소 200명에서 최대 400명의 대상자를 선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27] 근거에 따라 최소한의 수와 최

대한의 수의 중간에 해당하는 300명의 간호사를 편의표출

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Kim[10]과 Lee[23]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들이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7문항, 현재의 

근무형태에 대한 질문 5문항, 밤번고정근무제도에 대한 인식 

6문항, 밤번고정근무제도를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질문 5 문

항, 그리고 밤번고정근무와 관련된 이직의도 4문항인 총 27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들은 먼저 

연구자들이 연구목적에 맞게 검토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은 논의를 거쳐 수정 ․ 
보완하였다. 수정 ․ 보완된 설문지는 간호학 교수 1인과 임상

경험 10년 이상의 석사학위 소지자 간호사 4인, 총 5인에게 각 

문항이 연구목적에 적절한지를 검토해줄 것에 대해 요청하였

다. 검토내용은 문항내용이 연구목적에 ‘매우 적절’하면 4점, 

‘적절’하면 3점, ‘적절하지 않’으면 2점, ‘매우 적절하지 않’으

면 1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 문항들의 평균은 

3.88이고 평가된 모든 항목들은 모두, 3.0 이상으로 평가되어 

의뢰된 문항, 모두가 설문지의 최종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요청된 두 문항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다시 논의하고 수정함으로써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의 일반적 특성 부분에서는 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

력, 근무부서, 교대근무 경력, 결혼상태, 자녀의 유무가 질문되

었고 근무형태 부분에서는 현재 근무형태, 월별 평균 밤번일수, 

최대지속 밤번근무일수(월), 밤번근무 시 초과근무 시간, 교대

근무로 인한 불편함에 대한 해결방법이 질문되었다(Table 1). 

밤번고정근무제도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는 밤번근무제도의 필

요성, 밤번근무제도에 지원할 의향, 밤번근무제도를 선택하는 

이유, 밤번근무제도를 기피하는 이유, 밤번근무 때문에 이직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밤번근무 때문에 이직을 생각했던 

이유가 질문되었으며(Table 2), 밤번고정근무를 위한 전제조

건 부분에서는 바람직한 밤번고정근무제도를 위한 전제조건, 

밤번고정근무제도를 위해 개발되어야 할 내용의 우선순위, 바

람직한 밤번고정근무제도의 근무형태, 바람직한 밤번고정근무

제도를 위해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유급휴가일 수(월 단위) 

그리고 바람직한 밤번고정근무제도를 위한 야간수당 액수가 질

문되었다(Table 3). 밤번근무와 관련된 이직의도에서는 ‘밤번

근무를 안 하면 이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밤번근무를 하더라

도 밤번근무 업무가 줄어들면 이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밤번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올려준다면 이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밤번근무자에게 유급휴가를 준다면 이직을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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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이 질문되었고(Table 4), 이 질문들은 모두, ‘매우 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인, 4점의 Likert 척도로 측

정하여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해당 병원의 임상연구센터에서 승인을 받은 후

(IRB No. 2014-99, 2014.9.25), 2014년 11월 3일부터 11월 7

일까지 5일간 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에 대하

여 설명하고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연구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뒤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자가 보고식 방법으로 응답자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한 

후 봉투에 넣어 설문지 수거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

다.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대상자의 익명

성,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었고 대상자가 연구참

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과 중단 

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가 없음에 대해서도 설명하

고 서면동의서에 명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

리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300부 중에서 280부(93.3%)가 회수

되었고 이 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50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30

부(76.7%)의 응답지만이 최종 분석되었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근무형태와 

밤번고정근무제도에 대한 인식과 밤번고정근무제도가 도입

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를 구하였고 밤번고정근무조건에 따른 이직의도는 평균과 표

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형태에 

따른 밤번고정근무조건과 관련된 이직의도 차이는 indepen-

dent t-test 혹은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Duncan-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연 구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성이 98.7%(227명)로 대부

분이었고 평균 연령은 25.75±3.02세로 21세부터 27세까지

의 간호사가 76.9%(177명)를 차지하였다. 학사학위가 최종학

력인 간호사가 56.5%(1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계 병동 근

무자가 44.3%(1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교대근무경

력은 평균 2.57±1.19년으로 3년 미만인 간호사가 53.9%(124

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연구대상자의 91.7%(211명)가 미혼

이고 96.1%(221명)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근무형태는 3교대 근무가 98.7%(227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3교대 근무 시 한달 내의 밤번근무일수는 

6~9일이 93.9%(2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속 밤번근무일수는 

최대 3일인 경우가 61.7%(142명)로 가장 많았으며 밤번근무 시 

초과근무시간은 1시간 이상인 경우가 60.0%(138명)이나 이 중

에서 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21.3%(49명)이었다. 

교대근무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특별한 방법

이 없으므로 참는다’가 70.4%(162명)로 가장 많았고 ‘내 삶의 

주기를 근무표에 맞춘다’가 25.7%(59명), ‘간호관리자와 면담

하여 조정한다’가 3.9%(9명)를 차지했다(Table 1). 

2. 밤번고정근무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대상자의 밤번고정근무제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

과, 밤번고정근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76.1%(175

명)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23.9%(55명)보다 3배 이상 많

았다. 그러나 밤번고정근무제도를 시행한다면 밤번고정근무

에 지원하겠다는 간호사는 21.7%(50명)로 나타났다. 

밤번고정근무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밤번근무를 선

호하는 이유를 확인한 결과, ‘개인적 시간 활용이 용이하기 때

문’이 66.0%(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밤번고정근무를 하지 않

겠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인된 그들이 밤번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는 ‘생활리듬이 깨져 피로도가 높기 때문’이 78.9%(142명)

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형태로 인한 이직의도에서 교대근무 때문에 이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간호사가 73.5%(169명)로, 없다는 26.5 

%(61명)에 비해 거의 3배나 많았다. 그들이 밤번근무 때문에 

이직을 생각하는 이유로는(복수응답 가능항목) ‘불규칙한 생

활’이 32.4%(181명), ‘정신적 ․ 신체적 건강악화’가 25.1%(140

명), ‘원하는 날 쉴 수 없음’이 21.7%(121명), ‘밤 근무로 인한 

부담’이 16.3%(91명), ‘육아문제’가 4.5%(25명)를 차지하였다

(Table 2).

3. 밤번고정근무제도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밤번고정근무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도입되어야 할 전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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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wareness about Fixed Night Shift System (Ν=2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dmit necessity for 

fixed night shift system

Yes

No

175 (76.1)

 55 (23.9)

Intention for fixed night 

shift work

Yes

No

 50 (21.7)

180 (78.3)

Reasons for choice of 

fixed night shifts (n=50)

Easy to use personal (free) time

Helpful for income

Less chances of contacting others (Dr. other coworkers, patients, patients' guardians..)

Less workload than that of day/evening duty

Helpful for family income

Others

 33 (66.0)

  6 (12.0)

  5 (10.0)

 3 (6.0)

 1 (2.0)

 2 (4.0)

Reasons for avoiding 

fixed night shifts

(n=180)

Fatigue due to broken life cycle

Lower chance of using daytime or off duty time

Obstruction to family life

Others

142 (78.9)

 25 (13.9)

10 (5.6)

 3 (1.6)

Thinking about turnover 

due to night shifts

Yes

No

169 (73.5)

 61 (26.5)

Reasons of turnover 

due to night shifts*

(n=558)

Irregular life cycle

Deterioration of physical & psychological health 

No free time or off duty when I want

Burden due to night duty 

Difficulties of child rearing

181 (32.4)

140 (25.1)

121 (21.7)

 91 (16.3)

25 (4.5)

*Multiple answered item.

건으로는(복수응답항목) 27.6%(198명)가 ‘근무여건에 따른 

차별화된 급여’, 27.4%(197명)가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인력 배치’를 선택하였다. 밤번고정근무제도가 성공하기 위

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는 59.1%(136명)가 

‘야간수당 인상’, 17.8%(41명)가 ‘유급휴가 수의 증가’, 17.0 

%(39명)가 ‘밤번고정근무자에게 별도의 수당지급’을 선택하

였다. 

밤번고정근무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3 nights - 

2 off - 3 nights - 2 off’(3일 밤근무 - 2일 휴일 - 3일 밤근무 - 

2일 휴일)의 근무패턴을 선택한 간호사가 61.8%(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밤번고정근무자에게 지정휴일 수 외에 추가적

으로 더 지급해야 할 유급휴일 수에 대해서는 한 달에 4일을 

선택한 간호사가 44.3%(102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밤번

고정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야간수당에 대해서는 연구대상 

병원의 야간수당 지급기준(정율제와 정액제)를 제시하고 정

율금액과 정액금액의 변경값과 고정값을 반영하여 제시한 결

과, ‘시급의 150% + 정액제(30,000원)’를 선택한 간호사가 

36.5%(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급의 250% + 정액제

(10,000원)’를 선택한 간호사가 10.4%(24명)으로 가장 적었

다(Table 3).

4. 밤번근무조건과 관련된 이직의도

밤번근무조건과 관련된 이직의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

과 같다. 4점 척도로 이직의도를 측정한 결과, ‘밤번근무를 안

하면 이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항의 평균점수는 2.53 

±0.76, ‘밤번근무를 하더라도 밤번근무 업무가 줄어들면 이직

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문항의 평균점수는 2.52±0.65, ‘밤

번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올려준다면 이직을 하지 않을 것이

다’라는 문항의 평균점수는 3.04±0.71, ‘밤번근무자에게 유

급휴가를 준다면 이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항의 평균

점수는 3.07±0.68로 나타났다(Table 4). 

5. 일반적 특성 및 근무형태에 따른 밤번근무조건과 관련된 

이직의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형태에 따른 밤번근무조

건과 관련된 이직의도의 차이는 ‘밤번근무를 안하면 이직을 

하지 않겠다’와 ‘유급휴가를 준다면 이직을 하지 않겠다’라

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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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conditions for Fixed Night Shift System (Ν=2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Preconditions for desirable fixed 
night shift system* (n=718)

Appropriate number of staff
Expanded welfare and welfare facilities
Accurate knowledge and responsibility for patients 
Differentiated salary according to working condition
Strengthen management and education system

197 (27.4)
123 (17.2)
100 (13.9)
198 (27.6)
100 (13.9)

Work patterns of a desirable fixed 
night shift system

2 Nights –1 OFF –2 Nights –1 OFF
3 Nights –2 OFF –3 Nights –2 OFF
4 Nights –3 OFF –4 Nights –3 OFF
5 Nights -4 OFF –5 Nights –4. OFF

 24 (10.4)
142 (61.8)
 55 (23.9)
 9 (3.9)

Number of additional paid 
holidays for desirable fixed 
night shift worker/month (day)

1
2
3
4
＞4

 3 (1.3)
 27 (11.7)
 88 (38.3)
102 (44.3)
10 (4.4)

Extra pay for fixed 
night shift worker/day

250% of wage + fixed charge (10,000 won)
300% of wage + fixed charge (10,000 won)
150% of wage + fixed charge (20,000 won)
150% of wage + fixed charge (25,000 won)
150% of wage + fixed charge (30,000 won)

 24 (10.4)
 71 (30.9)
 26 (11.3)
 25 (10.9)
 84 (36.5)

*Multiple answered item.

Table 4. Intent to Leave due to Night Shift (Ν=230)

Categories M±SD

I won't leave my job, if I don't work night shifts

if the number of night shifts decrease

if the extra-pay for night shift rises

if extra paid holidays are added for night shift

2.53±0.76

2.52±0.65

3.04±0.71

3.07±0.68

‘밤번근무를 안 한다면 이직을 하지 않겠다’라는 문항에서

는 연령, 최종학력, 근무부서, 교대근무경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28세 이상의 간호사들이 27세 이

하의 간호사들보다(F=9.99, p<.001),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

인 간호사들이 학사 및 준학사인 간호사들보다(F=5.31, p= 

.006), 병동이나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보다(F=2.70, p=.047), 5년 이상의 교대근

무경력을 가진 간호사들이 5년 미만의 교대근무경력을 가진 

간호사들보다(F=7.83, p<.001) 밤번근무를 하지 않으면 이

직하지 않을 의사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밤번근무자에게 유급휴가를 준다면 이직을 하지 않을 것

이다’라는 문항에서는 근무부서(F=3.06, p=.029)만이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내 ․ 외
과 병동이나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보다 유급휴가를 

주면 이직하지 않을 의사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논 의

의료기관은 특성상, 24시간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근무는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

분의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많은 간호사들의 

근무형태인 교대근무가 간호사들의 이직의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7-10]. 본 연구에서도 교대근무 때문

에 이직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간호사들이 전체 대상자의 

73.5%로 나타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는데 이것은 

Kim과 Young[28]이 보고한 70.8%보다 높은 결과이다. 교대

근무가 간호사로 하여금 이직을 생각하게 만드는 주요 이유로

는 ‘불규칙한 생활’(32.4%)과 그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

악화’(25.1%)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교대근무가 

신체적 부적응, 개인 및 가정생활의 장애, 낮은 직무만족도, 

높은 이직희망률, 근무시간 외 시간활용의 어려움, 업무 효율

성의 저하 등을 가져온다는 연구결과[9]와 일부 일치하고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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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는 사람이 고정근무를 하는 사람보다 피로도와 신경

증, 수면부족 현상이 더 많고 근무 중 사고율도 20%나 더 높다

는 연구결과[29]와도 일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교대근무가 간호사에게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간호사들(70.4%)은 

교대근무로 인한 불편감을 ‘그냥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간호사들이 교대근무를 간호직의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

여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는 태도를 갖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되는데 문제를 ‘그냥 참는’ 간호사들의 수동적인 대응방식은 

결국, 이들의 이직의도를 높여 개인에게는 경력 단절, 조직에

게는 생산성 저하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그러므로 간호직의 특성 상, 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간호사의 밤번근무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

화하도록 간호사 개인과 조직이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많은 간호조직들은 이 문제를 

간호사의 교대근무로 해결해 왔으나 교대근무가 간호사의 삶

의 질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2-10], 교대근무로 인한 문제는 간호사와 

간호조직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인사관리적인 문제이다. 

간호사 교대근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일주

기 리듬(circadian rhythm)의 교란으로[2,10] 이를 최소화하

기 위해서 간호사의 근무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고정근무

제도가 밤번교대근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법이 

될 것이다. 고정근무는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그 시간이 비

록 밤이라 할지라도 일정하게 유지시킴으로써 교대근무자의 

일주기 리듬이 교란되어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

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6].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밤번고정근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

작 본인이 밤번고정근무를 할 의향은 21.7%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밤번고정근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57.0%가 

찬성하나 오직 17.2%만이 밤번고정근무에 지원하겠다는 Park 

등[26]의 연구결과나 연구대상자의 50.5%가 밤번고정근무제

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Lee 등[21]의 연구결과보다 찬성률과 

근무의향, 두 가지가 모두 높은 결과이다. 이렇듯 밤번고정근

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지원할 의향은 현저하

게 낮은 연구결과들은 간호사로 하여금 밤번고정근무를 선택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료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밤번

근무자에 대한 보상보다 훨씬 강력한 보상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 그러므로 밤번고정근무에 지원할 의향이 있는 간호사들의 

가장 큰 선택이유인 ‘개인적 시간 활용이 용이하기 때문’(66.0 

%)과 밤번고정근무에 지원할 의향이 없는 간호사들의 가장 

큰 기피이유인 ‘생활리듬이 깨져 피로도가 높기 때문’(78.9%)

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밤번고정근무제도의 운영방

안을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간호사의 생활 

및 신체리듬은 깨뜨리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

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조직마다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하

여 조직별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맞춤형 밤번고정근무제도를 

마련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은 문제로 판단되었다.

Lee 등[21]는 밤번고정근무 간호사들이 교대근무 간호사들

에 비해 직무만족과 간호업무에 대한 수행정도가 높고 밤번고

정근무 간호사 10명 중, 9명은 밤번고정근무를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밤번고정근무 간호사들이 자신

의 근무형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 

다른 연구들[22,23]에 의하면 간호사가 밤번고정근무를 선택

하는 동기가 ‘낮 시간 및 휴일(비번) 활용이 용이’하고 ‘경제적 

보상이 크며’ ‘밤에는 환자, 보호자, 기타 타부서 직원들과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내용도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신체적 ․ 정신적 ․ 심리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개

인 및 사회적으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도

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밤번고정근무자에 대한 지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밤번고정근무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인력배치(27.4%)’와 ‘근무여건에 따른 

차별화된 급여’(27.6%)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이것은 탄력

적인 근무형태 도입을 위한 선행조건에서 법적 비율에 맞는 

인력 보충, 환자상태에 맞는 적절한 인력배치 등을 보고한 

Kim과 Young[28]의 연구결과와 내용면에서 일치한다. 간호

인력 수는 의료의 질과 직접 관련이 되므로 밤번근무에 필요

한 적정 인력을 유지하고 이들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

것은 밤번고정근무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야간수당 인상

(59.1%)’, ‘유급휴가 개수의 증가(17.8%)’, ‘밤번고정근무자

에게 별도의 수당지급(17.0%)’ 등이 많이 선택된 본 연구결과

에 의해 지지되는 내용으로 결국, 밤번고정근무자에 대한 행 ․ 
재정적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

리고 이와 같은 결론은 현재 연구병원이 밤번근무자에게 제공

하는 혜택 정도로는  간호사들로 하여금 밤번고정근무를 선택

하도록 유인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연구병원

은 좀 더 과감하고 강력한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Vol. 21 No. 5, 2015    527

종합병원 간호사의 밤번고정근무제도와 이직의도에 관한 인식

이다.

밤번고정근무 패턴에 대해서는 ‘밤근무 3일과 휴일 2일’의 

근무패턴을 61.8%의 간호사가 선택하고 ‘밤근무 4일과 휴일 

3일’의 근무패턴을 23.9%의 간호사가 선택함으로써, 이 두 가

지 근무패턴이 연구대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밤번고정근무 

패턴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근무패턴은 현재 연구

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3교대 근무패턴과 상당히 유사하였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밤번고정근무 패턴이 밤번근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정으로 바람직한 밤번고정근무 패턴이라

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 근무하던 

근무패턴과 유사하여 익숙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인지에 대해

서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밤번고정근무자들의 

실제 생활양식과 선택이유를 확인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는 맞

춤식 밤번고정근무 패턴을 개발하는 후속연구가 시행될 필요

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지정 휴일 외에 밤번고정근무자에게 추가적으로 더 제공해

야 할 유급휴가 수에 대해서는 한 달에 4일을 선택한 대상자가 

44.3%로 가장 많아 밤번고정근무자에게는 주당 1일씩의 유

급휴가를 추가로 더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간

호사들이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또, 야간수당은 간호사

마다 각기 다른 기본급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계산하는 정율

제보다 모든 간호사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똑같이 제공하는 정

액제를 선호하는 간호사들이 더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

러므로 밤번고정근무에 대한 야간수당은 하루에 얼마로 분명

하게 명시하는 것이 간호사로 하여금 밤번고정근무를 선택하

도록 하는데 좀 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것이다. 

일반적 특성 및 근무형태에 따른 밤번근무조건과 관련된 이

직의도에서는 ‘밤번근무를 안 한다면 이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항에서 연령(F=9.99, p<.001)과 최종학력(F=5.31, 

p=.006)이 높고 교대근무경력(F=7.83, p<.001)이 많은 간

호사일수록 밤근무를 하지 않으면 이직하지 않을 의사가 유의

하게 높았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고연령, 고경력의 간호사

들이 밤번고정근무를 더 선호한다는 연구결과[19]와는 상반되

나 간호사들이 밤번근무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인 ‘일주기 

리듬의 교란’과 밤번근무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인 ‘개인적 

시간 활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

여 밤번고정근무 시간을 잘 조정한다면 고연령, 고경력자라도 

자신의 여건에 따라 밤번고정근무를 충분히 선택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즉, 간호사들이 연령과 경력, 

직급이 높을수록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여 밤번근무를 기피하

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밤번고정근무제도가 주는 혜택을 최

대화하고 불편함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밤번고정근무제도

를 운영한다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필요에 의해 밤번고

정근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밤번근무자에게 유급휴가를 준다면 이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항에서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그 밖

의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보다 유급휴가를 주면 이직

하지 않을 의향이 유의하게 높았다(F=3.06, p=.029). 이것은 

응급실 간호사들은 다른 부서의 간호사들보다 밤번근무를 하

지 않으면 이직하지 않겠다는 문항의 평균점수가 낮은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응급실 간호사들은 어느 시간에 근무하

는 것보다는 근무 후, 충분히 쉴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이직의도

에 좀 더 의미있게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

가 일개 종합병원 간호사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연구병원 응급실에

서는 밤번고정근무자의 유급휴가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응급실 간호사들의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

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밤번고정근무제도를 성공적

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 기관이나 부서는 자신의 특성이나 

조직 구성원의 요구가 반영된 부서별, 기관별로 차별화된 맞

춤식 밤번고정근무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도 

내릴 수 있었다.

결 론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밤번고정근무제도와 이와 관련하여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파

악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자신의 조직에 적합한 간호사 밤번고

정근무제도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24시간 환자진료라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대

부분의 의료기관들은 간호사가 3교대로 교대근무하는데 간호

사들은 밤번교대근무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느끼고 

이직까지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간호사들이 가

장 기피하는 밤번교대근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에 하나로 간호사 밤번고정근무제도가 있으나 현재까지 의료

기관에서 밤번교대근무자에게 제공하던 기존의 보상 정도로

는 간호사들을 밤번고정근무자로 유인할 수 없음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간호사 교대근무의 대안으로 제시된 간호사 밤번

고정근무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밤번고정

근무자에게 ‘근무여건에 따른 차별화된 급여’와 환자상태에 맞

는 ‘적절한 인력을 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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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인상’, ‘유급휴가 개수 증가’, ‘밤번고정근무자에게 별도

의 수당지급’ 등과 같은 다양한 행 ․ 재정적 지원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바람직한 

밤번고정근무제도는 각 기관과 부서의 특성을 살리고 구성원

의 요구를 반영하여 부서별, 기관별로 맞춤식으로 개발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결론도 내릴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째, 근무환경이 다른 타 의료기관에서 보다 많은 표본을 대상

으로 하는 반복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각 조직마

다 자신의 조직에 알맞은 간호사 밤번고정근무제도를 개발하

는 후속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밤번고정근무제

도를 시행하기 전 ․ 후로 간호조직 생산성을 측정함으로써 밤

번고정근무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연

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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